
國會法中改正法律案

議 案

番 號

發議年月日: 2000. 1. .

發 議 者: 朴相千·李富榮·李肯珪

安東善·李相洙·申榮國

金學元·朴光泰·權五乙

金東周·薛 勳·金榮珍

金宗鎬·宋勳錫·盧基太

許南薰·辛基南·朴成範

柳宣浩·朴柱千·千正培

白承弘·변精一·李揆澤

李思哲·鄭義和·鄭亨根

議員 外 257人

提案理由

상시 일하는 生産的이고 능률적인 國會像을 具現하고, 國會가 國政

審議의 中心機關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며, 政府에 대한 國政監視·統制

機能의 실효성 확보 및 國會의 議政活動 公開를 통한 國民에 대한 責

任性 제고를 위하여 國會의 年中 상시 開院體制의 導入, 本會議 發言

制度의 개선, 記錄表決制度 및 全院委員會制度의 導入, 公聽會 및 聽

聞會制度의 활성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常設化, 法律案의 年中審査

制度의 보완 및 法案實名制의 導入 등 國會制度運營 전반에 걸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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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方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主要骨子

가. 國會의 年中 常時活動을 위하여,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를 거쳐 매년 12月말까지 다음 年度 國會의 年間 國會運營

의 基本日程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매 짝수月(2·4·6月)의 1日

에 臨時會를 集會하고, 定期會 및 臨時會의 會期는 각각 100日

및 30日로 하되, 定期會의 集會日을 9月 1日로 변경하며, 會期의

운 은 週單位로 매주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會 활동을,

木曜日은 本會議 활동을 하도록 함(案 第4條 및 第5條의2).

나. 法律案의 年中 常時審議를 위하여 政府는 연초에 法律案提出計

劃을 國會에 통지하도록 함(案 第5條의3).

다. 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에서 정한 國會所管 豫算要求作成基準에

따라 國會所管 豫算要求書를 작성하여 國會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政府에 제출하도록 함(案 第23條第2項).

라. 豫算·決算審査를 보다 충실히 하고 政府豫算에 대한 國會의

年中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常設의 豫算決算特別委員

會를 설치하고,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함(案 第45條).

마. 國會活動의 透明性 확보를 위하여 小委員會의 會議는 원칙적으



로 公開하고 會議錄을 작성하도록 義務化함(案 第57條第5項 및

第69條第4項).

바. 法案審査의 충실화를 위하여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

에 대한 委員會의 逐條審査는 이를 義務化하고, 특히 小委員會의

경우에는 案件에 대한 逐條審査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案 第57

條第7項 및 第58條第4項).

사. 公聽會 및 立法聽聞會의 開催要件을 완화하여 常任委員會의 경

우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開催가 가능하

도록 하고, 制定法律案 등에 대해서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의 開

催를 義務化하며, 專門家로 하여금 聽聞會 준비에 필요한 事前調

査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58條第5項, 第64條第1項, 第65條第2項

및 第5項).

아. 委員會中心主義로 인한 本會議 審議의 形式化를 보완하기 위하

여, 主要議案의 本會議 上程전이나 上程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議員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開

會할 수 있도록 함(案 第63條의2).

자. 議員의 法律案 發議時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區分·明記하고,

法律案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名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法

案實名制를 도입함(案 第79條第3項 및 第4項).

차. 大統領令등 行政立法에 대한 國會의 효율적인 統制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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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任委員會는 정기적으로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開催하여

國會에 제출된 소관 行政立法의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審査하도

록 함(案 第98條의2).

카. 5分自由發言의 申請을 현행 당해 本會議 前日까지에서 本會議

開議 4時間전까지로 완화함(案 第105條).

타. 責任政治具現을 위한 記錄表決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本會議 表決時 投票者 및 贊·反議員의 姓名이 記錄되는 電

子投票를 일반적인 表決方法으로 採擇함(案 第112條).

파. 對政府質問制度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對政府質問

은 議員 1人당 冒頭質問 15分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답변

포함) 15分으로 하도록 함(案 第122條의2).

하. 緊急懸案質問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質問

時間을 현행 總 60分에서 120分으로 확대함(案 第122條의3).



法律 第 號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9月 10日”을 “9月 1日”로 한다.

第5條第1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2이상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

되, 集會日이 같은 때에는 그 要求書가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한다.

第5條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

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

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 集會期日 1

日전에 公告할 수 있다.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운

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2月 31日까

지 다음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

員總選擧후 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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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3. 會期는 週單位로 운 하되,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會 활

동을, 木曜日은 本會議 활동을 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중 1週는 政府에 대하여 質問을 행한다.

第5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政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매년 3月 31日까지 당해 年度에 제출할 法律案에 관한 計劃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分期別로 주요

사항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6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臨時會의 경우에는 開會式을 생략할 수 있다.

第14條중 “최초의”를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로 하고,

同條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최초로 選出된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滿了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第3項중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를 “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로 한다.

第18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號 내지 第4號를 각각 第3號

내지 第5號로 하며, 同條에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議長 選擧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第23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 및 第6項을 각각 다

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에서 정한 國會所管豫算要求作成基準에 따

라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하여 國會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政府에 제출한다. 議長이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할 때에는 所

屬機關의 長(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政府가 豫算會計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會所管歲出豫算要求額

의 削減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削減內容 및 사유를

기재하여 國務會議 7日전까지 이를 議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議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削減內容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 國務會議 1日전까지 政府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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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第1項第1號마目을 削除한다.

同項第5號에 다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同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同項第16號가目중 “國家安全企劃部所管”을 “國家情報院所管”으로 하고,

同號나目중 “國家安全企劃部法”을 “國家情報院法”으로 한다.

第43條第1項중 “2人”을 “3人”으로 한다.

第4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

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②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50人으로 한다. 이 경우 그 選任

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행한다.

③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

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1年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補任 또는 改選된 委

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중에

서 臨時議長選擧의 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選擧한다.

⑤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第41條第3項 내지 第5項, 第48條第1項 後段 및 第2項의 規定은 豫算

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의 選擧 및 任期 등과 委員의 選任에 관하

여 이를 準用한다.

第46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6條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①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

委員會 委員에 대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여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②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구성과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48條第3項중 “交涉團體所屬의 法制司法委員會·政務委員會·財政

經濟委員會·統一外交通商委員會·行政自治委員會·國防委員會의

委員중에서”를 “당해 交涉團體所屬議員중에서”로 하고, 同條第5項을

削除하며, 同條第6項 및 第7項을 각각 第5項 및 第6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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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條의2第3項중 “國家安全企劃部長”을 “國家情報院長”으로 한다.

第57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項 내지 第7項을 각각 第

6項 내지 第8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7項(종전의 第6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

査하기 위하여 3개의 常設小委員會를 둔다.

⑤小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小委員會는 逐條審査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8條第1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6項

및 第7項으로 하며, 同條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第4

項, 第5項 및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常任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이를 審査·보고하도록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委員會에 이를 회

부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



는 聽聞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 字句審査에 있

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9條중 “3日”을 “5日(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 字句審査의 경우에

는 3日)”로 한다.

第6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3條의2(全院委員會) ①國會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거나 委員會

가 提案한 議案중 政府組織에 관한 法律案, 租稅 또는 國民에게

부담을 주는 法律案 등 主要議案의 本會議上程전이나 本會議上程

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審査를 위

하여 議員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主要議案의 審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交涉團

體代表議員의 同意를 얻어 全院委員會를 開會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全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修正案은 全院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③全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議長이 지명하는 副議長으로

한다.

④全院委員會는 第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籍委員 5分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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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4分의 1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全院委員會는 계속하여 2日 이내 1日 2時間의 범위내에서 議案

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發言時間은 5分 이

내로 한다.

⑥기타 全院委員會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

한다.

第6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

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

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公聽會를 열고 이해관계

자 또는 學識 經驗이 있는 者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

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65條第1項중 “聽聞會”를 “그 議決로 聽聞會”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

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

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同條第3項중 “證人名등”을 “證人 등”으로 하며, 同條第5項 내지 第7項을



각각 第6項 내지 第8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專門家를 위촉하여 聽聞會에 필요한 事

前調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第6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人

事에 관한 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

律로 정한다.

第69條第2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條第4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事에 관하여 速記方法에 의하

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記錄할 수 있다.

第73條第1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本會議 開議후에는 交涉團體代表議員이 議事定足數의 총족을 요청

하는 경우 외에는 會議를 계속할 수 있다.

第76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第2項 내지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議長은 本會議에 附議要請된 案件의 目錄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

하고 이를 매주 公表하여야 한다.

第79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하는 때에는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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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당해 法律案에 대하여 그 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名을 기

재한다. 다만, 發議議員이 2人 이상인 경우에는 代表發議議員 1人을

明示하여야 한다.

④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

改正法律案을 公表 또는 弘報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

第81條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 등으로 本會議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第84條第4項중 “國家安全企劃部所管”을 “國家情報院所管”으로, “國家

安全企劃部法”을 “國家情報院法”으로 한다.

第86條第2項중 “議長은”을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로 하고, 同項 後段을 削除한다.

第9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1條(飜案) ①本會議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 發議議員 및 贊成議員 3分의 2 이상의 同意

로, 政府 또는 委員會가 제출한 議案은 所管委員會의 議決로, 각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

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議案이 政府에 移送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②委員會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委員의 動議로 그 案을 갖춘 書面

으로 제출하되,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第9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

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

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 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

된 때에는 7日 이내에 이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審査하여야 한다.

③常任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④專門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

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第104條第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議事進行發言 身上發言 및 補充發言은 5分을, 다른 議員의 發

- 15 -



- 16 -

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第105條第1項중 “開議時로부터”를 “開議時부터”로 “범위안에서”를 “범

위내에서”로 하고, 同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2項중

“本會議開議日 前日까지”를 “本會議開議 4時間전까지”로 한다.

다만, 議長은 당일 本會議에서 審議할 議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交涉團體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開議중에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111條第1項 但書중 “投票”를 “記名·無記名投票”로 한다.

第112條第1項중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

한다.”를 “電子投票에 의한 記錄表決로 可否를 決定한다. 다만, 投票

器機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起立表決로 可否를 決定

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記名·電子·呼名”을 “記名·呼名”

으로 한다.

第114條의 題目 “(投票節次)”를 “(記名·無記名投票節次)”로 하고, 同

條第1項 및 第2項중 “投票”를 각각 “記名·無記名投票”로 한다.

第122條의2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質問(補充質問을

제외한다)”을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으로 하며, 同條

第6項을 削除하고, 同條第7項 및 第8項을 第6項 및 第7項으로 하며,

第6項(종전의 第7項)중 “ 質問의 要旨”를 “冒頭質問의 요지”로 한다.

②對政府質問은 冒頭質問을 마친 후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議員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

時間은 각각 15分을 초과할 수 없다.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時

間의 경우에는 答辯을 포함한다.

第122條의3第1項중 “第1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對政府質問에서 제기

되지 않은 事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懸案問題 또는 事件

을”을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

의 質問”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質問”으로, “出席對象國務

委員”을 “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하며, 同條第

4項중 “國務委員”을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하고, 同條第5項중

“總 60分”을 “總 120分”으로 한다.

第12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 내지 第4項을 第3項 내

지 第5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3項

(종전의 第2項)중 “委員會”를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 한다.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

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

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

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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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

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第130條第2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

로 본다.

第148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義場안에서 携帶電話機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며, 本會議의 會議場안에서 個人携帶컴퓨터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第157條第3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기간내에 그 審査를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案件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附 則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新·舊條文 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4條(定期會) 定期會는 매년 9月

10日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

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

에 集會한다.

第5條(臨時會) ①臨時會의 集會要

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集會

期日 3日전에 公告한다. 다만, 2

個이상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

는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集會

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新 設>

第4條(定期會) -------------9月

1日-----------------------

-------------------------

-------------.

第5條(臨時會) ①-------------

-------------------------

--------. 이 경우 2이상의 集

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되, 集會日이

같은 때에는 그 要求書가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

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 國

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

戰狀態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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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

集會期日 1日전에 公告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 基本日程

의 수립)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

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月 10日까지 國會의 年中 常時

運營을 위한 대강의 年間 國會

運營의 基本日程을 정하여야 한

다.

③ (現行 第2項과 같음)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

운 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

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2

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國會

運營基本日程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

지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

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

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

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



會議員總選擧가 있는 月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

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3. 會期는 週單位로 운 하되,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

會 활동을, 木曜日은 本會議

활동을 한다. 다만, 第1號의 規

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중 1

週는 政府에 대하여 質問을 행

한다.

<新 設> 第5條의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政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매년 3月 31日까지 당해

年度에 제출할 法律案에 관한

計劃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

다. 그 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分期別로 주요사항을 國會에 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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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開會式) 國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행한다.

<但書新設>

第6條(開會式) ---------------

-------------. 다만, 臨時會

의 경우에는 開會式을 생략할

수 있다.

第14條(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臨時

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 事務

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後段新設>

第14條(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議長이나 副議長

이 選出될 때까지의---------

-----------------------.

최초로 選出된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滿了日까지 부득이한 사유

로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議長·副議長의 選擧)

① ∼ ② (생 략)

③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1

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

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第15條(議長·副議長의 選擧)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

-------------------------

-------------------------

-------------------------

-------------------------



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

를 當選者로 한다.

-------------------------

--------하되, 在籍議員 過半

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多數得票

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18條(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

代行) 議長등 選擧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最多選議員이, 最多

選議員이 2人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年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1. 國會議員總選擧후 또는 議長

과 副議長의 任期滿了후 최초

의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第18條(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

代行) -------------------

-------------------------

-------------------------

-------------------------

-------------------------

--------.

1. ----------------- 최초의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

擧할 때

<新 設>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 副

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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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 략)

議長 選擧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

을 選擧할 때

3. ∼ 5. (現行 第2號 내지 第4

號와 같음)

第22條의2(議政硏修院) ①議員

의 각종 立法硏究活動支援과 議

會運營 및 制度에 관한 硏修 기

타 國會所屬公務員등에 대한 전

문적 敎育을 실시하는 등 건전

한 議會政治文化의 정착·발

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國會에

議政硏修院을 둔다.

<削 除>

②議政硏修院에 院長 1人과 기

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議政硏修院長은 議長이 國會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

한다.



④이 法에 정한 외에 議政硏修

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法律로 정한다.

第23條(國會의 經費) ① (생 략)

②議長은 國會所管 豫算要求書

를 政府에 제출하기 전에 國會

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③ ∼ ④ (생 략)

<新 設>

第23條(國會의 經費) ① (現行과 같음)

②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에서 정

한 國會所管豫算要求作成基準에

따라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

성하여 國會運營委員會의 審査

를 거쳐 政府에 제출한다. 議長

이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

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委員

會 委員長을 포함한다)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③ ∼ ④ (現行과 같음)

⑤政府가 豫算會計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會所管歲出豫算

要求額의 削減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削減內容

및 사유를 기재하여 國務會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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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까지 이를 議長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新 設> ⑥議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削減內

容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 國務會

議 1日전까지 政府에 송부한다.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

----.

1. 國會運營委員會

가. ∼ 라. (생 략)

마. 議政硏修院所管에속하는사항

2. ∼ 4. (생 략)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 ∼ 나. (생 략)

<新 設>

6.∼9. (생 략)

10. 文化觀光委員會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 國會運營委員會

가. ∼ 라. (現行과 같음)

<削 除>

2. ∼ 4. (現行과 같음)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나. (現行과 같음)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

에 관한 사항

6. ∼ 9. (現行과 같음)

10. 文化觀光委員會

가. 文化觀光部所管에속하는사항



<新 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新 設>

11. ∼15. (생 략)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 15. (現行과 같음)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安全企劃部所管에 속

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

----------

나. 國家安全企劃部法 第3條

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

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나. 國家情報院法----------

----------------------

----------------------

----------------------

-----------------

② (現行과 같음)

第43條(專門家의 활용) ①委員會는

그 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

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

第43條(專門家의 활용)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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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2人이

내의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

할 수 있다.

---------------------------

----------------------3人--

-------------------------

--------.

② ∼ ④ (생 략) ② ∼ ④ (現行과 같음)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생 략)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現行과 같음)

②전년도 決算과 다음 년도 豫

算案을 審査하기 위한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는 第44條第1項의 規

定에 불구하고 豫算會計法이 정

하는 決算의 國會提出時限日인

매년 9月 2日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委員數는 50

人으로 한다.

②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

는 50人으로 한다. 이 경우 그 選

任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

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

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

의 요청으로 議長이 행한다.

③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審査한

決算 및 豫算案이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存續한다.

③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國

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委

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



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1年

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補任 또

는 改選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

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

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

중에서 臨時議長選擧의 예에 준

하여 本會議에서 選擧한다.

⑤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

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⑥第41條第3項 내지 第5項, 第48

條第1項 後段 및 第2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의

選擧 및 任期 등과 委員의 選任

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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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設> 第46條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①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

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大法

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

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에 대

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

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

여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②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구성과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② (생 략)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情報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으로부터 交涉

團體所屬의 法制司法委員會·政

③------------------------

---------------------당해

交涉團體所屬議員중에서------



務委員會·財政經濟委員會·統一

外交通商委員會·行政自治委員

會·國防委員會의 委員중에서

候補를 추천받아 副議長 및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選任 또는 改選한다. 다만,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情報委員會

의 委員이 된다.

-------------------------

-------------------------

-------------------------

-------------------------

-------------------------

-------------------------

-------------------------

-------------.

④ (생 략)

⑤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選任하되 50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 (現行과 같음)

<削 除>

⑥ ∼ ⑦ (생 략) ⑤ ∼ ⑥ (現行 第6項 및 第7項

과 같음)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

例) ①∼② (생 략)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

例) ①∼② (現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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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情報委員會의 활동을 補佐하

는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

安全企劃部長에게 身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國家

情報院長------------------

-------------.

④ (現行과 같음)

第57條(小委員會) ① (생 략)

②常任委員會는 그 所管事項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常設小

第57條(小委員會) ① (現行과 같

음)

②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

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

委員會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小委員會의 수는 3個를 초

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査하기 위하여 3개의 常設小委

員會를 둔다.

③ ∼ ④ (現行과 같음)

<新 設>

⑤ (생 략)

⑤小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로 公開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現行 第5項과 같음)



⑥小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委員會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但書 新設>

⑦ (생 략)

⑦------------------------

-------------------------

-------------------------

----------------. 다만, 小委

員會는 逐條審査를 생략하여서

는 아니된다.

⑧ (現行 第7項과 같음)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委員會

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

저 그 취지의 설명과 專門委員

의 檢討報告를 듣고 大體討論

(案件 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

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

며 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

함한다)과 逐條審査 및 贊反討

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

員會의 議決로 逐條審査를 생

략할 수 있다.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

-------------------------

-------------------------

-------------------------

-------------------------

-------------------------

-------------------------

-------------------------

-------------. <但書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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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設> ②常任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이를 審査·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第57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小委員會에 이

를 회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新 設>

③ (現行 第2項과 같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

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 設>

③ ∼ ④ (생 략)

⑤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全文

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 ⑦(現行 第3項 및 第4項

과 같음)



<新 設> ⑧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法

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

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

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

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3日

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

-----------------------5日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

審査의 경우에는 3日)--------

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委員會

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新 設> 第63條의2(全院委員會) ①國會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거나 委員

會가 提案한 議案중 政府組織에

관한 法律案, 租稅 또는 國民에

게 부담을 주는 法律案 등 主要

議案의 本會議 上程전이나 本會議

上程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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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審査

를 위하여 議員全員으로 구성되

는 全院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

다. 다만, 議長은 主要議案의 審

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同意

를 얻어 全院委員會를 開會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全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修

正案은 全院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③全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議長이 지명하는 副議長으

로 한다.

④全院委員會는 第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籍委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4分

의 1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

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全院委員會는 계속하여 2日 이내 1

日 2時間의 범위내에서 議案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發言時間은 5分이내로한다.

⑥기타 全院委員會運營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4條(公聽會) ①委員會는 중요

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

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公

聽會를 열고 利害關係者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但書新設

>

② ∼ ⑤ (생 략)

第64條(公聽會) ①委員會(小委員會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

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

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② ∼ ⑤ (現行과 같음)

第65條(聽聞會) ①委員會는 중요

한 案件(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

함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경우

第65條(聽聞會)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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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

擇을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

-------------------------

---------그 議決로 聽聞會--

----------.

② 聽聞會는 그 委員會의 議決

로 開會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

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

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

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第5項

의 規定에 의한다.

③委員會는 聽聞會開會 5日전

案件·日時·場所·證人名등에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證人 등

------------------------.

④ (現行과 같음)

<新 設> ⑤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專門家

를 위촉하여 聽聞會에 필요한 事

前調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現行 第5項 내지 第7

項과 같음)

<新 設>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第46條

의3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

여 人事에 관한 聽聞會(이하 “人

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69條(委員會會議錄) ① (생 략)

②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方法으

로 이를 記錄한다. 그러나 委員會

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69條(委員會會議錄) ① (現行과

같음)

②-----------------------

-------------. <但書 削除>

③ (現行과 같음)

④小委員會의 會議錄에 관하여

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委

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

-----.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事에 관하여 速

記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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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議事에 관하여 速記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要旨를 記

錄할 수 있다.

요지를 구체적으로 記錄할 수

있다.

第73條(議事定足數) ①本會議는 在籍

議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

議한다. <後段新設>

②∼③ (생 략)

第73條(議事定足數) ①-----------

----------------------------

------. 本會議 開議후에는 交涉

團體代表議員이 議事定足數의 충

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會議

를 계속할 수 있다.

②∼③ (現行과 같음)

第76條(議事日程의 작성) <新 設>

① ∼ ③ (생 략)

第76條(議事日程의 작성) ①議長은

本會議에 附議要請된 案件의 目錄

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公表하여야 한다.

② ∼ ④ (現行 第1項 내지 第3

項과 같음)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 ∼ ② (생 략)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 ∼ ② (現行과 같음)



<新 設> ③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하는 때

에는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구

분하되, 당해 法律案에 대하여

그 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

名을 기재한다. 다만, 發議議員이

2人 이상인 경우에는 代表發議議

員 1人을 明示하여야 한다.

<新 設> ④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

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을 公表 또는 弘

報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

第81條(常任委員會 回附) ①議長

은 議案이 發議 또는 제출된 때

에는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本會議에 보고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중에

第81條(常任委員會 回附) ①-----

-------------------------

-------------------------

-------------------------

-------------------------

------------------------

----. 다만, 閉會 또는 休會 등

- 41 -



- 42 -

는 本會議 보고를 생략하고 회

부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으로 本會議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 ③ (現行과 같음)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 ∼ ③ (생 략)

④情報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

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安全企

劃部所管 豫算案과 決算, 國家

安全企劃部法 第3條第1項第5號

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

報豫算案과 決算에 대한 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部處別 總

額으로 하여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情報委員會에서 審査한

豫算案과 決算에 대하여 總額으

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통보

한다. 이 경우 情報委員會의 審査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 ∼ ③ (現行과 같음)

④------------------------

------------------國家情報

院所管-----------------國家

情報院法------------------

-------------------------

-------------------------

-------------------------

-------------------------

-------------------------

-------------------------

-------------------------

-------------------------

-------------------------



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

로 본다.

⑤ ∼ ⑧ (생 략)

-------------------------

------.

⑤ ∼ ⑧ (現行과 같음)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 (생 략)

②第1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

은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

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이 경

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

員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 (現行과 같음)

②--------------------議長

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

議를 거쳐-----------------

-------------------------

--------------. <後段削除>

第91條(飜案) 飜案動議는 本會議

에서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 贊成者

3分의 2이상의 同意로, 委員會

에 있어서는 委員의 動議로 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發議하

第91條(飜案) ①本會議에 있어서

의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

發議議員 및 贊成議員 3分의 2

이상의 同意로, 政府 또는 委員

會가 제출한 議案은 所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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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

로 議決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있어서는 案件이 政府에 移送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으며, 委員

會에 있어서는 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의 議決로, 각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議員 過

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이

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

다. 그러나 議案이 政府에 移送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②委員會에 있어서의 飜案動議

는 委員의 動議로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

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

에는 飜案할 수 없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송부) 中

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

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

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

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및 訓

令·例規·告示 등 行政規則이

制定 또는 改正된 때에는 7日이

내에 이를 國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

·訓令·例規·告示 등이 制

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7

日 이내에 이를 國會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

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

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

(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審査하여야 한

다.

③常任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당해 大統領令등

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

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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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專門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第104條(發言原則) ①政府에 대한

質問외의 議員의 發言時間은 15

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第104條(發言原則) ①----------

-------------------------

-------------------------

에서 議長이 정한다. 다만, 議事

進行發言, 身上發言 및 補充發

言은 5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 다만, 議事

進行發言 身上發言 및 補充發言

은 5分을, 다른 議員의 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⑥ (現行과 같음)

第105條(5分自由發言) ①議長은

本會議가 開議되는 경우 그

開議時로부터 1時間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員

에게 國會가 審議중인 議案과

請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第105條(5分自由發言) ①-----

----------------------

開議時부터-------------

---------범위내에서----

---------------------

----------------------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5分이내의 發

言(이하 “5分自由發言”이라 한

다)을 許可할 수 있다. <但書

新設>

----------------------

---------------------

---------------------

-----------------. 다만,

議長은 당일 本會議에서 審議할

議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交涉團體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開議중에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5分自由發言을 하고자 하는 議

員은 늦어도 本會議開議日 前日

까지 그 發言趣旨를 간략히 기재

하여 議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本會議開議 4時間

전까지--------------------

-------------------------.

③ (現行과 같음)

第111條(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

의 금지) ①表決을 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投票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第111條(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

의 금지) ①---------------

-------------------------

-------------------------

記名·無記名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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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참가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現行과 같음)

第112條(表決方法) ①表決할 때에

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

立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한다.

第112條(表決方法) ①---------

---電子投票에 의한 記錄表決로

可否를 決定한다. 다만, 投票器

機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起立表決로 可否를

決定할 수 있다.

②중요한 案件으로서 議長의 提

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

의 議決이 있거나 在籍議員 5分

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記名·電子·呼名 또는 無記名

投票로 表決한다.

③ ∼ ⑦ (생 략)

②-----------------------

-------------------------

-------------------------

-------------------------

記名·呼名 ---------------

--------------.

③ ∼ ⑦ (現行과 같음)

第114條(投票節次) ①投票할 때에

는 각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

函에, 다음에 投票用紙를 投票

函에 投入한다.

第114條(記名·無記名投票節次)

①記名·無記名投票----------

-------------------------

------------.



②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

에서 若干人의 監票委員을 指名

하고 그 委員의 참여하에 職員

으로 하여금 名牌와 投票의 數

를 點檢·計算하게 한다.

③ (생 략)

②記名·無記名投票---------

-------------------------

-------------------------

------------------------

------------------.

③ (現行과 같음)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 (생 략)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 (現行과 같음)

②對政府質問을 할 때의 議員의

質問은 20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補充質問은 5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②對政府質問은 冒頭質問을 마

친 후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

問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議員

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時間은 각각 15分을 초

과할 수 없다.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時間의 경우에는 答辯

을 포함한다.

③議題別 議員의 質問(補充質問

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總時

間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

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③------------冒頭質問과 一

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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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생 략) ④ ∼ ⑤ (現行과 같음)

⑥議長은 議員의 質問과 政府의

答辯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補

充質問을 許可할 수 있다.

<削 除>

⑦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기재한 質問要旨書를 구체적으

로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

間 48時間전까지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⑥-----------------------

----冒頭質問의 要旨--------

-------------------------

-------------------------

-------------------------

-------------------------

-------------------------

----.

⑦ (現行 第8項과 같음)

第122條의3(緊急懸案質問) ①議員

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會期중

第1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對政

府質問에서 제기되지 않은 事案

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第122條의3(緊急懸案質問) ①----

-------------------------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

을------------------------

-------------------------



懸案問題 또는 事件을 대상으로

政府에 대하여 質問(이하 이 條

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

을 할 것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

-------------------------

----.

②第1項의 質問을 요구하는 議

員은 그 이유와 質問要旨 및

出席對象國務委員을 기재한 質

問要求書를 本會議開議 24時間

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

質問----------------------

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 -----------------

-------------------------.

③ (現行과 같음)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決定 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

은 때에는 해당 國務委員에 대

한 출석요구의 議決이 있은 것

으로 본다.

④-----------------------

-------------------------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

---------.

⑤緊急懸案質問時間은 總 60分

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

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⑤---------------- 總 120分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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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⑦ (생 략) ⑥ ∼ ⑦ (現行과 같음)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

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

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

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

는-----------------------

-------------------------

-------------------------

-------------------------

-------------------------

------------.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

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

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

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③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

③ ∼ ④(생 략) ④ ∼ ⑤(現行 第3項 및 第4項

과 같음)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 (생 략)

②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

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

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

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後段

新設>

③ (생 략)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 (現行과 같음)

②------------------------

-------------------------

-----------------------

-------------------------

-------------------------

--------------------. 이 기

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現行과 같음)

第148條(喫煙등의 금지)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

에서 飮食이나 喫煙을 할 수 없

第148條(喫煙등의 금지)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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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議案과 관련없는 新聞·

雜誌 기타 刊行物등을 閱讀하여

서는 아니된다.

-------------------------

-------------------------

-------------.

<新 設> ②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携帶電話機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本會議의

會議場안에서 個人携帶컴퓨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7條 (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

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① ∼ ② (생 략)

第157條 (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

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倫理特別委員會는 第156條第1

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審査回附가 있거나 同條第6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月내에 그 審査를 종료

하여야 한다. <後段新設>

③------------------------

-------------------------

-------------------------

-------------------------

-------------------------

---------------. 이 기간내

에 그 審査를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案件은 폐기된 것으

로 본다.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發議年月日 : 2000. 1. 17.

發 議 者 : 金學元議員

外 50 人

修正理由 및 主要骨子

原案의 내용중 行政立法에 대한 審査 및 是正要求는 司法府의 命

令·規則審査權과의 충돌 및 行政府의 行政立法에 대한 침해의 우려

가 있으므로 그 표현을 수정하여 常任委員會는 大統領令 등을 檢討

하여 당해 大統領令 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

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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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國會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案 第98條의2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大統領令 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專門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大統領令 등을 檢討하

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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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第98條의2(大統領令등

의 송부) 中央行政機

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

律을 執行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規

定한 大統領令·總理

令·部令 및 訓令·

例規·告示 등 行政

規則이 制定 또는 改

正된 때에는 7日이내

에 이를 國會에 송부

하여야 한다.

<新 設>

第98條의2(大統領令등

의 제출등) ①中央行

政機關의 長은 法律

에서 위임한 사항이

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規定한 大統領

令·總理令·部令·

訓令·例規·告示 등

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7日

이내에 이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委員

會 또는 常設小委員

會를 정기적으로 開

會하여 그 소관 中央

行政機關이 발한 大

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法律에

의 위반여부 등을 審

査하여야 한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

의 송부) ①-------

----------------

----------------

----------------

----------------

----------------

----------------

----------------

----------------

----------------

----------------

--------------.

②常任委員會는 委

員會 또는 常設小委

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발

한 大統領令·總理

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新 設>

<新 設>

③常任委員會는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審

査結果 당해 大統領

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

지 아니하거나 적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是正을 요

구할 수 있다.

④專門委員은 第2項

의 規定에 의한 大統

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

會 委員에게 제공한

다.

大統領令 등이 法律

의 취지 또는 내용

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소관 中央行政

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專門委員은 第1項

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大統領令 등

을 檢討하여 그 결

과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削 除>

- 7 -



- 8 -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提案理由
	主要骨子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新·舊條文 對比表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修正理由 및 主要骨子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修正案對比表





152555.HWP
60
Й§СІЛчЙ§РЇПјШИ
ИёТї
№ЋфаьЕыІ = 0,1,1
ёЋщЉЭщэ = 0,2,3
ЯаќхліёщЫЧяслізШфа = 0,5,14
уцЁЄЯС№Щйў гпняјњ = 0,19,36
ЯаќхліёщЫЧяслізШфаПЁДыЧбсѓясфа = 0,55,1
 сѓясьЕыІ Йз ёЋщЉЭщэ = 0,55,1
 ЯаќхліёщЫЧяслізШфаПЁДыЧбсѓясфа = 0,55,2
 сѓясфагпняјњ = 0,57,3
